
예  산  총  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1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

는 

    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 천원)

회      계      명 세입․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계 889,272,211 26,678,165

일    반    회    계 878,482,547 26,354,476

특    별    회    계 10,789,664 323,689

의 료 급 여 기 금 1,072,000 32,160

건    축    안    전 223,138 6,694

주 차 장 9,494,526 284,835

제2조 세입․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․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.

제4조 2023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.

제5조 2022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.

1. 일  반  회  계

  - 일반예비비: 8,516,037천원

  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: 9,000,000천원

2. 주차장특별회계: 94,945천원

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｢지방재정법｣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각 비목 

내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다. 

       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

       2. 재해대책 및 복구비  



제9조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보조금, 교부금, 교부세 등은 예산승인(다음 연도 예산안 

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

보고한다.


